
- 1 -

대        법        원   

제    1    부

판         결

사       건 2009다9768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
원고,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

피고, 상고인 피고

원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09. 1. 9. 선고 2008나13085 판결

판 결 선 고 2009. 5. 14.

주       문

상고를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 

이       유

  상고이유를 판단한다.

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

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, 법정된 요건

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

않을 수 없다(대법원 1999. 9. 3. 선고 98다17800 판결, 대법원 2004. 11. 11. 선고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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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4다35533 판결 등 참조). 민법 제1066조 제1항은 “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

가 그 전문과 연월일, 주소,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”고 규정하고 있으므로, 

연월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는 효력이 없다. 그리고 자필유언증서의 연월일은 

이를 작성한 날로서 유언능력의 유무를 판단하거나 다른 유언증서와 사이에 유언성립

의 선후를 결정하는 기준일이 되므로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있게 기재하여야 한다. 

따라서 연 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는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

없으므로 효력이 없다.

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‘2002년 12월’이라고 작성의 연월만 기재되었을 뿐 정확한 작

성일이 기재되지 않은 이 사건 자필유언증서를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, 상고

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.

그리고 유언자가 이 사건 자필유언증서에 2005. 5. 17. 발급받은 자신의 인감증명서

를 첨부하고 그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‘02-12-유언서 사실확인용’이라고 자서하

였다 하더라도 민법 제1066조 제2항이 정한 방식에 따라 ‘2002년 12월’ 중의 특정한 

날이 그 작성일로 삽입되었거나 그 작성의 연월일을 ‘2005. 5. 17.’로 변경하였다고 볼 

수 없으므로, 이로써 이 사건 자필유언증서가 유효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. 이에 관한 

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.

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,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

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     대법관      김능환  _________________________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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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  심      대법관      김영란  _________________________

            대법관      이홍훈  _________________________

            대법관      차한성  _________________________


